
사실상 사도의 의미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서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

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 사용 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

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경위 및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에 대해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계속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

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

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

로로 사실상 고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

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갗춘 다음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를 점유

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

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이상 그 특례법에 따라 인근 토지의 정상 거래각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 거래

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며, 같은 특례법시행규칙 제6

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

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

법원 1995.11.28 선고95다18451 판결)


